
Editor’s Note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뒤집힌 이야기라는 말 들으셨을 것입니다. 천하가 평안해야 결국 내 몸 닦기까지 온다는 거죠. 이란 전쟁이 끝나더

라도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계속 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저번에는 가자 지역을 싹 비워서 호텔을 짓겠다 했으니 이번에 페르시

아 문명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말은 유전을 차지하겠다는 말이었겠지요. 유전을 재가동하자면 몇 해, 혹시 핵무기라도 쓴다면 수십년 걸릴

터. 권력을 잃을 요량은 아닐 테니 결국 엄포겠지요. 신정체제가 그냥 유지된다면 그 사람들은 호르무즈에서 남을 등쳐서 먹고사는 수밖에

없고요. 

유가가 비싸도 대수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라 안입니다. 흔한 착시로 달러가 오른다고들 생각하지만,

원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풀린만큼 원화가 떨어지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중입니다. 나

랏빚이 끝없이 늘어나니 무역흑자가 얼마인들 맥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나랏살림을 맡은 이들이, 나랏빚은 내 빚 아니고 당장 얼마라도 생기

는 세수는 내 마음대로 쓰고 퍼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구조가 근본문제입니다. 장승포의 어느 관광거리는 쓰레기장입니

다. 아무도 안 쓰는 양구의 어느 다리에는 나랏돈이 130억원 들어갔다던가요. 세출통제는 절망적이지만 국세감면이라도 통제하겠다니 다

행입니다.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돌파하자 앞으로는 끝없는 자동연장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Tax News” 2) 국세감면액 80조 돌파, ‘일

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 정립). 관련기업으로서는 세부담이 늘겠지만, 자라기를 바란다면 치러야 할 성장통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가 강화됩니다(“Tax News” 1)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코스피

200에 드는 대기업이라면 더 자주 감리를 받습니다. 중견기업은 내부회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코스닥 밸류업 작업으로 소위 좀비기업

을 추려내는 작업도 합니다. 

대법원은 세법의 해석, 적용이란 저급한 매뉴얼을 글자 그대로 따라가는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터잡아 구체적 상황에 맞는

결론을 끌어내는 법적 분석 작업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는 판결들을 내고 있습니다. 글귀만 읽으면 의무위반에 따라붙는 제재금처럼 보이는

것도, 과연 그것이 법적 의무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Case Update” [1] 1) 대법원 2024두30809 판결). 장애인 고용은 법적 의무인

가요, 사회적 연대인가요.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의무를 법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일까요.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이어서 대법원은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무적 중요성은 일단 이 판결이 다룬 구법 하에서 낸 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만 하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판례도 궤를 같이 합니다(“Case Update” [1] 2) 대법원 2024두37008 판결). 법령의 글귀는 특

수관계인의 자산을 비싸게 사는 것이나 비싸게 현물출자받는 것이나 둘 다 똑같이 부당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산을 비싸게

사는 경우에는 시세차액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야 맞지만 현물출자 가액을 비싸게 잡은 경우에는 출자자가 시세차액을 가져간

것이 없으니 세금을 못 매긴다고 합니다. 이미 과세당한 출자자라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신탁계약의 위탁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서 그런 지위를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매기려면, 우선 위탁자라는 지위가 인

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Case Update” [1] 3) 대법원 2025두35801 판결). 설사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신탁법을 형해화하는 실질적 명의신탁이라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애초 위탁자의 지위라는 것이 안 생깁니다. 위탁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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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이전한다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니, 취득세는 물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여론이지만 이 사건 원고가 소탐대실했을 가

능성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과징금을 집행해서 국토부에 넘기면 거의 전액을 수수료로 받으니까요. 비슷한 상

황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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